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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작 성 인 

■ 4/28 강릉경찰서 면담 내용

▶ 2023년 03월 20일 티볼리에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였던 어머니 

첫 경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. 이후 진행 경과 사항이 궁금하여 두 차례 조사

관과 통화를 하였으며 첫 조사 이후 강릉경찰서측의 요청으로 4/28 금요일 

10:00경에 강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찾아가 담당 조사관과 조사계장님

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

(1) ‘국과수 결과가 차량 결함이 없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유가족이 원하

는 추가 조사 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와 국과수 결과 내용 모두를 반박할 수 

없는 경찰 입장을 말씀하시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세밀하게 추가 조사하

겠다’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한 국과수 결과는 조사 중인 사건이기에 보여

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. (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 및 국과수에 문서송부촉

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비공개 처리됨)

(2) 그리고 조사관님께서 ECU분석, 즉 소프트웨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

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국과수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석을 하

지 않고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결론을 단정 지은 부실 조사라 생각됩니다.

 ▶ 저희 유가족은 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, 즉 어머니 

첫 경찰조사시 “운전자가 기어변속을 D → N → D로 변경하였기에 운전자 

과실이다”라고 결론낸 국과수 결과만이라도 보여달라 요청하였으며 그 많

은 국과수 결과지 중 요청한 일부의 부분만을 보고도 “억장이 무너지며 개

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”

성      명 이 상 훈
관      계 아들



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국과수 결과 일부 내용 

 - 긴급제동 시스템(이하 AEBS)의 작동 해지조건을 먼저 명시 해 놓았는데

   긴급제동 시스템 설정 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시스템은 작동 해  

   제 상태가 되며, AEBS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

   → 차량속도가 60km/h를 초과하는 경우

   → 스티어링 휠을 작동하는 경우

   → 기어 위치 “P”또는 “R”에 위치하는 경우

   →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

 - 운전자가 1차 사고(기아 모닝 차량과 추돌) 직전인 ‘웽’하는 굉음이 나

기 전 기어변속 모드를 D → N으로 기어변속 후 가속페달을 밟아서 

웽’하는 굉음의 소리가 났고 정차 중이던 모닝 차량과 추돌 전 추돌주

의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기어를 N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AEBS 기능이 

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.

※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, 2023. 3. 20. 1차 조사시 조사관 답변

내용 (국과수 검사결과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답변 중에 다음 언급이 있었음)

- 1차 추돌(기아 모닝 차량과 충돌) 이후 운전자가 다시 기어변속 모드를 N 

→ D 변속 후 급가속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졌다.

▶ 위 국과수 내용을 보시면 AEBS 해제 조건을 분명 명시해놓고 운전자가 

D → N으로 변경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D → N으로 변경

했다고 인위적 가설을 한 후, 해제조건이 아닌 “기어모드 N상태였기 때문

에 추돌주의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S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

있다”라고 자의적·일방적 추론 후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

냈습니다.



국립과학수사연구원, 즉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상태에서 과학적 수사를 하

여 결론을 내어야 할 국과수가 AEBS 해제 조건을 명시해놓고도 해제 조건이 

아닌 상태인 N모드를 운운하며 운전자가 기어변속을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

없음에도 인위적 가설을 세우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을 해내는 분석을 

했다는 사실은 국과수가 제조사에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면죄부를 준 

것이며 증거와 사실에 기한 과학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

없습니다.

▶ 국과수 결과지 분량이 대략 10cm내의 양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

결과 중 일부의 내용만을 요청하여 보았음에도 증거를 바탕으로한 과학수사

가 아닌 인위적 가설과 자의적·일방적 추론으로 결론을 낸 결과를 유가족

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?

▶ 왜 제조사에서 만든 EDR이 사고 판단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

건가요? CCTV영상, 블랙박스, 머플러에서 쏟아진 액체, 흰연기, 진한 타이어 

자국 등 다른 급발진 의심사고와 달리 급발진의 전형적 특징들이 모두 있음

에도 EDR 기록의 신뢰성을 점검하지 아니한 국과수 결과가 사고원인을 규

명하는 과학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.

▶ 2차 사고 직전 기록된 EDR기록은 실제 속도의 미미한 변화와 EDR 가속

페달 변위량 100%와의 궤리가 있습니다. 충돌 Event 발생 전 5초 동안 속도

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충돌 시점인 5초 후에도 5초 전 속도인 110km/h(rpm 

5900)에서 6km/h 밖에 증가하지 아니한 시속 116km/h(rpm 4800)로 표기되어 

있습니다. EDR에 충돌 Event 발생 전 5초 동안 가속폐달 변위량이 지속적으

로 100%라고 기재된 것은 충돌 전 5초 동안 차량 속도가 시속 6km/h 밖에 

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상반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 주행상황

과 현저하게 모순되므로 그 신뢰성이 상실된 잘못 기록된 주행데이터라고 

할 것이고, 이는 운전자셨던 어머니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을 입증합

니다.



 정상적적인 차량에서 시속 100km/h로 주행 중 5초동안 100% 풀악셀을 밟

았다하면 최소 140~150km/h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겠

습니까?

▶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ECU분석, 즉 소프트웨어

분석이 차량결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인데, 소프트웨어 분석 여부도 확

인시켜주지 않고, 오히려 운전자측에게 소프트웨어 분석기관을 알려달라고 

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국과수의 부실조사를 

입증하는 것입니다.

▶ 영상분석, 소리분석, 속도분석, 소프트웨어분석(ECU)등 저희가 요청한 분

석들이 면밀히 분석되고 조사되지 않고 국과수 부실조사 결과만을 의존하여 

결론을 내린다면 끝까지 재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.

▶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과수 결과를 온전히 뒤집을 수 

있는 능력이 없기에 검찰로 송치될 것은 자명한 듯합니다.

▶ 그래도 최선을 다해 조사한다는 조사관님의 답변에 믿고 기다리고 있습

니다. 제발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기

를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급발진 사고로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슬픔과 고

통의 상황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겨우겨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

을 위해서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“옳

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”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

곡히 부탁드립니다.

한 탄원인의 내용을 국민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탄원인의 허락을 구하지 못

하고 올립니다. 한글자 한글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작성해주신 탄원인분

께 깊은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.

도현이 사고와 관련하여 탄원서를 작성해주신 모든분들게 다시한번 진심으

로 감사드립니다.










